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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차 자산으로서의 기록이 요시되었다. 자산으로서의 기록은 ISO 30300에서 기록을 

정의하듯이 조직 경 을 해 극 으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기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해 국, 뉴질랜드, 호주 등 해외에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한 기록 자산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론 인 방안만 제시할 뿐 구체 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리하는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을 자산으로 리하고 활용하기 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를 

상으로 상업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근을 목 으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 다. 분석을 통해 

7가지 특징을 도출하 고 EU 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 한 이탈리아의 정책과 실제 정책 구  사례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하 다. 한 국내의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 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에 

반  가능한 들을 도출하 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정보자산으로 다루며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마련의 

발 이 될 것이라 기 한다.

주제어: 기록 리, 데이터 활용, 정보자산화, 정책 연구, Directive(EU) 2019/1024

ABSTRACT : With the arrival of the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records as assets have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s defined in ISO 30300, records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contribute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generate added value. To create added value through records, their utilization must 

be prioritized. While countries like the UK, New Zealand, and Australia recognize records as assets and 

propose record assetization policies, specific measures for managing records as assets have yet to be suggested. 

To address this gap, we analyze Directive (EU) 2019/1024, established by the EU, to facilitate commercial 

use and promote accessible public information. We derive seven characteristics from the analysis and 

extract insights from Italian policies and actual implementation cases that reflect them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of the EU guidelines. In additi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Data Act and 

the Public Records Act in Korea was revealed, and points that could reflect Directive (EU) 2019/1024 

in Korea were deriv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public data will be treated as information 

assets and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preparing information assetization policies for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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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   방법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기록의 정보성이 강조되고 그와 더불어 기록의 자산성에 한 

인식이 높아져 기록의 활용이 차 요시되었다. ISO 15489-1:2016은 기록을 자산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 변화에는 ISO 30300의 향이 있었다. ISO 30300에서는 기록을 “조직이 법률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자산으로 생산 는 수하고 유지하는 정보”로 정의

하고 문서화 정보를 “조직에 의하여 리되고 유지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매체”로 

정의하며 기록을 활용 상으로 정의한다(KS X ISO 30300, 3.2.5, 3.2.10). ISO 15489-1:2016과 

ISO 30300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기록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의 핵심은 기록이 정보로서 가치를 갖고 

기록 리의 궁극  목 인 활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제표 의 기록에 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유럽에서도 기록을 활용하기 한 정책들이 제안

되었다. Directive (EU) 2019/1024에서는 공공 분야 정보의 상업  이용을 목 으로 공개 데이터 

 공공 부문 정보의 재사용에 해 다룬다. 이 지침에서 정보에 한 근은 기본 인 권리이며, 

정보의 잠재력을 최 한 활용하도록 재사용의 요성을 강조한다. 한 정보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경제 발 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호, 특히 지역 사회의 이익과 요성에 기여할 것을 기 한다

(Directive (EU) 2019/1024, (5), (13)). 즉, EU는 이 지침을 통해 정보의 재사용을 더 확 하고 

경제 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록이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확 에 한 논의를 통해 ‘오  데이터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인 Directive (EU) 2019/1024의 제정 배경과 개정 과정  

내용을 분석하고 재 EU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어떻게 수용․반 하 는지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내 련 법령인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을 분석하여 국내의 기록 자산화를 해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Directive (EU) 2019/1024를 바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기록 리학계에서 기록의 의미 변화와 함께 정보자산으로 기록을 다룬 해외 사례를 조사한 연구

들은 다음과 같다. 김명훈(2017)은 자환경의 도래와 함께 정보와 지식으로서 가치를 지닌 기록을 

정보와 지식의 계를 통해 분석하 다. 이에 기록의 본질  가치가 활용에 있지만, 활용에 있어서 

정책 수립의 필요성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은, 윤은하(2018)는 2016년 개정된 

ISO 15489-1을 분석하며 기록이 자산 개념을 획득하 고, 이는 ISO 30300의 기록 정의를 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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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을 밝혔다. 설문원(2020)은 디지털 기록 시 에 응한 공공기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 다. 

이를 해 해외 사례를 통해 4가지 특징을 도출하 고, 행정정보시스템은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록자산으로서의 정보 리 근법을 강조하 다. 보배, 설문원(2021)은 

기록을 정보자원으로 인식하여 학의 기록물을 으로 디지털 연속성 정책을 실행하기 한 

방안을 연구하 다. 디지털 연속성 보장 정책 사례로 국 TNA와 호주 NAA에서 제시한 Digital 

Continuity 2020 Policy를 조사․분석하 다. 김명훈(2021)은 국제표 에서 기록을 조직의 자산

으로 인식하고 리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며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공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

하 다. 한 국, 뉴질랜드, 호주의 국립기록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자산으로서 리 방안을 

분석하 다. 각국의 정보자산을 리하는 정책을 조사하고, 차를 분석함으로 해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자산 리를 한 제도  방안을 제시하 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책만 

다룰 뿐,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실무에 반 되지 못했다는 한계 을 지니고 있다.

재조명된 기록의 가치를 기반으로 기록 리를 지식경 으로 리해야 함을 주장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정란(2005)은 지식경  에서 기록 리와의 연  계를 연구하 고 경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 리의 변화가 요구되며 지식경 과 기록 리를 통합 운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하 다. 정기애(2010)는 기록경 시스템(MSR)의 표  제정에 비하여 우리나라 기록 리 황

을 토 로 MSR을 살펴보았다. MSR 표 은 경 략에 을 맞추어 기록 리를 조직의 경

차원으로 인식하여, 기록을 조직 내부의 정보자원으로 인지하고 내부 기록의 자산화 리 략이 

필요함을 주장하 다. 채민훈, 이해 (2021)은 기록 리, 지식경 , 기록경 을 비교하여 기록 리 

로세스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과 방법을 도출하 다. 이로써 기록을 경 의 역에서 다룰 필요

가 있으며 기록 리를 조직의 경 차원에서 다루어 기록 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부가가치에 

을 두어야 한다.

정보자산으로서 기록의 부가가치성을 강조하며 기록의 재사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Klareld(2015a)는 디지털 아카이 에 한 토론을 분석하여 이를 컨티뉴엄 

모델에 용하 다. 토론은 아카이 를 ‘ 산’이며 천연자원이 채굴되고 처리되는 것처럼 기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는 생성된 자산이기 때문에 기록을 공유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요하다고 결론지었다. Klareld(2015b)는 간아카이  개념을 제시하며 자정부 환경으로 

변하는 상황에 기록에 한 근을 방해하지 않기 해서 공공 부문 정보의 재사용 진에 한 

EU 지침을 제시하 다. Yoon, Joo, Kwon(2018)은 한국 정부의 정보화 환경과 법 제도를 분석하며 

PSI 활성화를 한 법  이슈를 분석하 다. 연구를 통해 PSI 재사용은 민간부분에서도 부가가치의 

간 인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김민호, 

이보옥(2020)은 공공 분야 정보를 민간에 최 한 개방하여 다양한 데이터 신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을 기 하지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이용 활성화에 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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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된 EU의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

으로 공공데이터법의 법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 다. 연구를 통해 국내법은 소극 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법 용의 사각지 가 존재한다는 문제 을 지 하 다. Svärd와 Borglund(2022)

은 스웨덴의 세 개의 행정기  아키비스트들을 인터뷰하며 e-archiving 황에 해 조사하 고, 

이를 컨티뉴엄 이론과 목하여 4차원인 복수화를 통해 기록의 재사용을 진할 것을 강조하 다. 

기록이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차 기록 리 측면에서도 기록의 활용을 강조하 다. 이러한 변화

는 기록 리 이론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침  법률에도 반 이 되기 시작하 다. 한 

국내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모두 공통 으로 기록을 자산으로 리해야 함을 주장하지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하 다. 이는 국외의 부분 국가에서는 공개 데이터에 

한 정책만 마련되었을 뿐, 공공 분야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정보자산으로 인식하고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제화 정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의 Directive (EU) 

2019/1024는 공공 부분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이지만 구체 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U에서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를 분석하고, 재 EU 회원국에서 이 

지침을 도입하여 공공데이터를 재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 을 통해 국내 정책에 반  

가능한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Ⅱ. 기록, 활용 상으로의 인식의 환

과거 통 인 기록 리의 상은 ‘외형 인 형식을 가진 기록물’이었으며, 이들은 기록물 

생산 이후 다시 재사용될 때에만 기록물로서 가치를 가졌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지식의 요성은 부각되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기록 리의 통  을 벗어난 다양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연구들의 주된 내용은 기록물을 내용, 체 맥락, 구조  특성으로 기록

물로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자원은 이 과 같이 기록물의 형태에만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을 망라하여 발생하고, 그 활용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일정한 시간 흐름 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노정란, 2005, 172). 이처럼 기록은 통 인 형태에 

의한 원본 기록, 물리  구조에 의한 진본 자기록으로 증거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 

정보자산으로 기록 재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성 등 자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확  변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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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로서 기록

기록의 통  가치 던 증거로서의 기록이 어떻게 정보로 인정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서구에서 ‘기록’은 법률 용어로 사용되었다. 기록은 법  증거 외에도 과거 사실의 증거로서 

존재해왔다. 하지만 기록은 역사의 증거로서 해석과 추론에 활용되지만 완 한 증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과학  역사가들은 문서가 달하는 내용을 “단지 과거의 실제에 한 징후나 상징으로 

보았고 과거의 실제는 문서에 남겨진 흔 으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 다. 

기록과 증거의 계를 정의하는 논의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록이 증거의 일종이다. 둘째, 

증거는 기록이 제공하는 ‘무엇’이다. 자는 기록이 증거로서의 개념에 머물게 하지만 후자는 기록이 

증거를 넘어서서 추후 다룰 정보와 자산으로서의 개념으로 확장시킨다. 자의 논 은 획득되지 

않은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모순 일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논의만이 기록

의 궁극  목 인 활용을 달성시킬 수 있는 논 이 될 것이다. 그 다면 후자의 에서 기록이 

정보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여러 법학 담론에서 증거의 상 성이 거론되며 “인간이 증거로 는 증거에 무언가를 하는 것”

이기 때문에(설문원, 2021) 기록이 무엇의 증거가 될지 확정되지 않았고 이용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 다(설문원, 2022). Brien Brothman은 증거가 기록의 ‘이용’

에서 생성된다는 을 옹호하 다(설문원, 2021). Jacques Derrida는 기록을 “실재의 형이상학”

으로 특정 짓는다. 이는 실에 한 재되지 않은 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가정하며 오히려 재 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실재에 한 개념을 재구성하는 구성 요소”이다

(MacNeil, 2001). 앞선 주장들을 통합해보면 증거는 재해석, 재 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따라서 

기록은 단지 보존하는 것에 가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권 를 갖추었을 때에 증거로서 인정받고 

이 증거가 활용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정보로서 가치를 갖게 된다.

2. 정보로서 기록

기록은 차 활용의 상으로 정보로서 인식이 강화되었고, ISO 15489:2001을 비롯한 각국의 

정책들에서도 기록을 정보로 바라보기 시작하 다. 기록과 정보의 계에 한 논의의 첫 번째 

은 ‘기록은 정보의 일종’으로서 정보는 메시지로 인식되며, 물리  형태를 갖지만 사람들의 

정신 속에 있는 것으로 군가에게 달되는 메시지로 구체화된다. 두 번째는 ‘정보는 기록이 이용

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엇’으로 정보를 커뮤니 이션이나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정보를 과정으로 보거나 알려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상태로 인식한다. 셋째는 정보를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보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객체에 한정”되는데 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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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리”의 으로 정보를 정량화, 식별, 분류될 수 있는 물건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  세 번째는 

기록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으로 기록이 활용의 상이라는 주장에 부합한다(설문원, 2021).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정보로서 기록의 역할이 부여되면서 기록이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기록이 활용되기 해서는 기록 리의 역이 요시되었다.

이러한 인식변화로 정보와 기록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정보 리와 기록 리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이에 국외에서는 디지털 연속성 정책을 발표하며 극 인 정보 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국과 호주의 공공기록정책의 특징은 첫째 정보 리로의 확장, 둘째 조직 자산으로 정보 리, 

셋째 활용 심의 디지털 연속성 리, 넷째 이러한 정책들이 체계 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보

거버 스를 구축․운 이다(설문원, 2020). 그  첫 번째 특징인 정보 리로의 확장은 용 기록

단계의 정보에 을 맞춘다. 과거에 “기록은 정보가 아니다”라는 표 처럼 기록과 정보를 구분

하 지만, 이제는 정보와 기록을 혼용하고, “기록 리 로그램에서는 조직의 정보를 리한다”

라는 표 을 흔히 사용한다(Yeo, 2018). 기록에 정보의 이 도입되면서 용 기록이 활용될 

필요성을 가졌다. 이에 정보와 기록의 개념이 모호해지며 기록 리와 정보 리의 개념도 모호해

졌다. 정보 리로서 기록 리는 기록이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

게 되었다.

3. 자산으로서 기록

자산  무형자산이란 재화를 만들거나 리할 목 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미래에 경제  효과와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통계청, 2020). ISO 30300에서 

자산은 잠재  는 실제 가치가 있는 항목, 사물 는 개체이며 시로는 정보, 역량, 기술, 경험 

등으로 정의한다. 한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에 다른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다(KS X ISO 30300, 3.2.1). Kaplan과 Norton(2004)은 무형자산의 특성을 간 성, 잠재성, 다른 

자산과의 결합성으로 정의하 다. 무형자산을 리한다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한 략

을 실행할 때, 무형자산이 기여할 수 있도록 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면 무형자산은 

어떻게 리되어야 할까. 무형자산은 자산이 기업의 경쟁 략을 효과 으로 실행하는 데에 기여

할 비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나타내는 ‘ 비도’를 측정 상으로 한다. 비도가 바람직한 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무형자산을 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의 가치는 자산이 기업의 략을 실행하

는 데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략에 얼마나 잘 정렬되고 비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한다(박해근, 2008). 무형자산이 ‘ 비도’가 바람직한 수 에 도달하도록 리되어야 하듯

이 기록도 ‘ 비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록을 선별하고 지속 으로 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기록학 으로 기록의 자산성을 개념 으로 정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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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재사용을 강조하며 기록이 국가에 필요한 자원임을 명시하여 기록의 자산성에 해 정의

하 다. 스웨덴은 헌법으로 시민들이 공공 기록에 해 자유로운 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헌법은 공공기 의 기록물이 국가 문화유산의 일부임을 선언하는 기록물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국가기록원과 력하여 SSC(State Service Center)를 신설하여 공공기 을 

한 국가 공통 자문서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작성된 보고서는 

이러한 력을 통해 상당한 비용 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Klareld, 2015b). 기록은 자산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보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치를 창출해 내야 한다. 무형

자산으로서 기록은 업무 효율성을 향상해 업무 비용을 감시키는 등의 간 이며 부가 인 경제 

효과를 창출해 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끌어내기 해서는 기록의 활용이 활성화되

어야 한다. 이에 한 방안을 찾기 해 다음 장에서 EU에서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을 해 제정한 

Directive (EU) 2019/1024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 DIRECTIVE (EU) 2019/1024 정책 분석

1. EU Directive 제정 배경과 개정

EU는 1989년부터 공공 분야에서 생산, 수집된 정보를 상업 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하 으나 

공공 분야 정보의 제공, 활용에 한 법  기 이 부재하 다. 따라서 EU는 공공 분야 정보를 상

으로 상업  활용과 자유로운 정보 근을 해 EU의 구체 인 법  기 을 마련하고자 2003년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PSI Directive 2003/98/EC)’을 제정하 다.

하지만 ‘PSI Directive 2003/98/EC’ 제정 후 용 범 의 제한과 구체 인 차의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고 2013년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PSI Directive 2013/37/EU)’으로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공공 분야 정보 재사용을 방해하는 장벽은 존재했다. 용 제한 범 의 데이터 

개방 요구, 실시간 데이터 활용이 높은 분야의 데이터 미제공 등의 문제 들이 두되면서 ‘PSI 

Directive 2013/37/EU’ 개정이 요구되어(김민호, 이보옥, 2020) EU 집행 원회에서 지침의 개정을 

제안하 고 검토 끝에 2019년 6월 20일에 ‘오  데이터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

(Directive (EU) 2019/1024)’으로 개정하 다(European Sources Online, 2019). 이러한 개정 

과정은 공공 분야 정보를 재사용하기 한 장벽을 극복하기 함이다. 그동안 공공 분야 정보에 

한 수요가 많았고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요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버  지침의 미흡한 이 발견되었고 계속된 개정 과정을 통해 공공 분야 정보를 활용하기 쉽도록 

구체 인 방안이 마련되어 오늘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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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Directive (EU) 2019/1024를 개정하며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칙을 제시하 다: 무료 

재사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 오  데이터 범 의 확 , 투명성 강화, APIs.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EU에서 제시한 Directive (EU) 2019/1024의 특징을 김민호, 이보옥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침 명칭의 변화, 용 범  확 ,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 무료 재사용, 실용성, 연구

데이터, 법률 충돌 방지의 특징을 도출하 다. 우선 2019년에 Directive (EU) 2019/1024로 개정

되면서 ‘오  데이터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  

데이터’는 일반 으로 어떤 목 으로든 구나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Directive (EU) 2019/1024, (16)). 이러한 오  데이터의 의미를 반 한 것은 완 히 

무료로(fully free), 개방 인 재사용(open re-use)을 통해 EU의 ‘공공 분야 정보 활성화’에 한 

의지를 보여 다(김민호, 이보옥, 2020). 두 번째로 기존에 공공 부분 기 에서 보유한 문서로만 

오  데이터의 범주가 한정 이었지만 개정된 Directive (EU) 2019/1024에서 오  데이터의 용 

상은 공공 부분 기 에서 보유한 문서와 더불어 공공사업자가 보유하는 문서와 연구데이터로 

확장되었다. 생산 주체가 공공사업자로 확 된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Directive (EU) 2019/1024에서는 이  버 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에 해 자격 요건과 식별을 한 데이터 잠재성 평가 기 을 마련하 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의 선정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 으로 리하고 있다. 네 번째, 

Directive (EU) 2019/1024에서 문서는 이용자들이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버 의 

지침에서 수수료 부과에 해 선언 이며 제한 이었지만,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개정한 것은 

데이터 재사용의 활성화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규정이다. 더 나아가 공공 부분 기 의 운 이 방해

되지 않게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 의 입장에서도 데이터를 

극 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다섯 번째, Directive (EU) 2019/1024는 오  

데이터가 지속 으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정보의 즉각 인 가용성과 정기 인 

업데이트에 따라 경제  가치가 달라지는 동  데이터가 요하기 때문에 API를 통해 제공한다. 

한 정보에 근이 용이하도록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포털 사이트를 운 하도록 규정한다. 

여섯째, 오  데이터의 범  특히 연구데이터에 한 조항을 만들며 연구데이터도 상업  는 

비상업  목 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가능한 한 개방하되, 필수요소만 제한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기 성, 국가안보, 업비  등 정당한 상업  이익, 제3자의 

지 재산권에 해 고려하여 개방하도록 한다. 일곱째, Directive (EU) 2019/1024는 다른 법률과의 

계를 언 하며 법률 간 조항이 복 용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이 듯 미리 제정된 다른 법률과 

복되는 항목들을 악하고 규정과 복될 시 우선시되는 법률을 명시하는 등 지침 용방안을 

명시하여 방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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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EU Directive 개정에 따른 내용 변화1)

PSI Directive 2003/98/EC PSI Directive 2013/37/EU Directive (EU) 2019/1024

1) 지침 명칭의 변화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
‘오  데이터  공공 분야 정보의 재사용

에 한 지침’

2) 용 범  확 제1조제1항 공공 부문 기 이 보유한 문서
제1조제1항 (b)공공 사업자가 보유한 

문서, (c)연구데이터 신설

3)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 -

제13조제1항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를 

재사용하기 한 조건

부속서1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 카테

고리 목록

제14조제1항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의 

요건

4) 수수료 부과 방식
제6조제1항 수집, 생산, 재생산, 

보  비용을 과하지 말 것

제6조제1항 비용은 복제, 제공  

보 에 발생하는 한계 비용
제6조제1항 재사용 무료

5) 실용성

-

제5조제1항 메타데이터와 함께

공개 이고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

제5조제1항 재사용 할 수 있는 형식

제5조제2항 지침의 범 에 해당하는 

문서를 생산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제5조제5항 APIs를 활용하여 묶음 다운

로드로 수집 직후 동  데이터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함

제5조제8항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도 

APIs를 통해 기계 독 가능한 형식으로 

묶음 다운로드를 가능하도록 함

제9조 재사용할 수 있는 문서 검색

을 용이하게 하는 실질 인 조치

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제9조 재사용이 가능한 문서 검색

을 용이하게 하는 실질 인조치

를취해야 함

제9조제1항 ‘포털사이트’와 같은 재사용이 

실질 으로 가능하도록 조치

제9조제2항 회원국의 근성 확보에 한 

의무조항

6) 연구데이터 - -
제10조제1항 공  자  지원 연구데이터 

사용을 목표로 함

7) 법률의 충돌 방지

제1조제3항 기존 근 제도를 기

반으로 이를 침해하지 않음

제1조제4항 유럽공동체  국내

법의 조항에 따른 개인 데이터 처

리와 련하여 개인의 보호 수

을 그 로 유지하고 어떠한 방식

으로도 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

히 지침 95/46/EC에 명시된 의무 

 권리를 변경하지 않음

제1조제5항 이 지침에 의해 부과

된 의무는 지  재산권 보호에 

한 국제 정, 특히 베른 약  

TRIPS 정 조항과 양립할 수 

있는 경우에만 용

제1조제3항 회원국의 근 제도

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음

제1조제4항, 제5항 유지

제1조제3항 이 지침은 연합  국가 액세스 

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이에 한 편견이 

없음

제1조제4항 개인 데이터 보호에 한 연합 

 국내법, 특히 규정(EU) 2016/679, 

지침 2002/58/EC  국내법의 해당 조항을 

침해하지 않음

제1조제5항 본 지침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는 지  재산권 보호에 한 국제 정, 

특히 베른 약, TRIPS 정  WCT의 

조항과호환되는 경우에만 용

제1조제6항지침 96/9/EC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자에 한 

권리는 문서의 재사용을 방지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한도를 과하여 재사용

을 제한하기 해 공공 부문 기 에 의해 

행사되지 않음

 1) <표 1>은 김민호, 이보옥의 연구와 Directive (EU) 2019/1024를 토 로 본 연구에서 정리한 Directive (EU) 

2019/1024의 주요 개정 사항에 따른 EU Directive의 내용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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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rective (EU) 2019/1024의 용 사례

Directive (EU) 2019/1024는 앞장의 개정 차를 통해 2019년 6월 26일에 발표되어 2021년 

7월 17일까지 EU 회원국에 구 시키도록 하 다(EU Monitor, 2019). 아일랜드는 Directive 

(EU) 2019/1024를 반 하여 2021년 7월 22일부터 S.I. No. 376/2021(European Union (Open Data 

and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21)을 제정하 고, 크로아티아는 작

권법에 Directive (EU) 2019/1024를 수용해 재사용에 한 조항들을 추가하는 등 부분의 유럽 

국가에 한 공공데이터 활용에 련한 법제도에 주요 내용으로 공공데이터 재사용을 추가하 다

(Vu kovi , Kanceljak, & Juri , 2021). 그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들  데이터 개방 원칙을 일  

제창하 고, 오  데이터 포털에 한 서비스 개선 작업 한 꾸 히 진행 이다. 한 데이터 

무료 재이용과 데이터 개방을 통한 거버 스  신 도모를 한 활동에도 지속 인 노력을 시도 

이다(김학래, 손지성, 2018).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일  데이터 개방을 해 노력한 이탈리아가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Directive (EU) 2019/1024를 반 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는 Directive (EU) 2019/1024를 국내법에 반 할 때에 2개의 법률을 개정하 고 추가로 

법률 200호를 입법하 다. 먼  법률 36호(공공 부문에서 문서 재사용에 한 지침 2003/98/EC의 

구 )는 Directive (EU) 2019/1024에 따라 제1조 정의에서 동  데이터, 연구데이터,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에 한 정의를 추가하며 개정되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리법으로 알려진 법률 

82호(디지털 리 코드)는 데이터에 한 근과 재사용에 따른 공공기 의 의무를 다룬다. 한 

개방형 데이터, 개방 형식  데이터 소유권에 한 주요 정의와 라이선스에 한 규칙을 규정하며 

개정되었다. 세 번째로 2021년 입법된 법률 200호(공개 데이터  공공 부문 정보의 재사용에 

한 2019년 6월 20일 유럽 의회  이사회의 지침(EU) 2019/1024 이행(개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반 하지 못했던 Directive (EU) 2019/1024를 반 하여 제정하 다. 법률 내용으로는 

제5조 문서 재사용 요청, 제6조 사용 가능한 형식, 제8조 재사용 표  라이선스의 내용, 제9조 문서 

검색 도구 사용 가능, 제9조제2항 연구데이터, 제11조 독  계약, 제12조제2항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에 

해 규정한다. 그 밖에 련 용어들도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수수료 무료 원칙에 해서도 

각 조항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이탈리아는 Directive (EU) 2019/1024를 기존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고 반 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법률을 통해 반 하 다. 더 나아가 이탈리아는 Directive (EU) 2019/1024의 

환으로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기 하며 2021-2023년간 “공공 

행정 정보 기술을 한 3개년 계획”을 제시하 다(Lenzi & Nanni, 2022). 계획서의 목 은 공개

되는 데이터세트를 늘리는 것이고 API를 통해 데이터세트를 제공, 데이터  메타데이터의 품질 

향상, 공공 정보자산과  데이터 경제 향상을 한 정책에 한 인식 제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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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법률 개정에서 나아가 정부기 의 계획서를 발표하여 실질 인 업무 반 에 한 단계 

나아갔다. 향후에 3개년 동안의 단계  업무 수행을 통해 계획을 마친 후의 이탈리아의 공개 데이터 

 공공 부문 정보의 재사용 부분이 어떻게 발 되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EU Directive는 Directive가 채택된 시 으로 2년 이내에 회원국 국내법에 자유롭게 용하여 

개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원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27개의 EU 회원국  벨기에, 불가리아, 라트비아, 네덜란드는 Directive (EU) 2019/1024를 

반 하지 않았다. 이에 EU 원회가 4개의 국가에 공식 통지서를 보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3년 2월 EU 사법 재 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 다(European Commission, 2023). 이탈리아의 

사례는 Directive (EU) 2019/1024를 반 하지 못한 EU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기록 자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실무에 반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탈리아 

사례를 토 로 데이터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들을 

토 로 기록을 자산으로 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보다 구체 인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3. 시사

EU는 Directive (EU) 2019/1024를 통해 EU 회원국 시민의 정보 자유권을 보장하고 오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미래 경제  가치 증  효과를 기 하 다. 이탈리아는 Directive (EU) 2019/1024를 

기존 법률에 반 시켜 법률 시행의 목 , 데이터에 한 근과 재사용에 한 공공기 의 의무를 

규정하 고 법률 200호를 입법함으로 부족했던 조항들을 규정하 고 더 나아가 정부기 의 3개년 

계획서를 발표함으로써 실질 인 경제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구체 인 법률 정책을 기반으로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 공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농업 분야에서 시행하는 데이터 공개 로젝트에 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탈리아의 농업 

도메인과 련한 모든 공공 부문 데이터는 공개 으로 사용 가능하며 하나의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포털에는 3천 개 이상의 데이터세트가 장되어 있고 농업/어업 련 데이터

세트는 350여 개가 장되어 있다. 이탈리아의 공개 데이터 농업 로젝트는 모든 데이터세트를 

수집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개방하고 그것을 디지털의 형식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공개 데이터 

정책은 제공자 심이기 때문에 공개 데이터에 근하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밝 졌고 사용자 

심의 공개 데이터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Van et al., 2021). 이탈리아는 

지침을 실질 으로 반 한 결과, 데이터 공 자 주로 데이터 공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 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데이터를 공 하는 공 체도 쉽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데이터를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4권 제2호)

- 122 -

사용하는 사용자도 근이 용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용 장벽을 낮추기 해 사용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 인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침에 해 구속력을 가져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지만 다른 EU의 회원국보다 극 인 모습으로 지침을 반 하 다. 기존 법률을 개정

하고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면서 Directive (EU) 2019/1024를 반 하 고 정부 기 인 Agency 

for Digital Italy에서 “공공 행정 정보 기술을 한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 실무 으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한 발돋움을 하 다. 이러한 추진은 장기 인 계획을 통해 체계 인 정책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공 자 심이 아닌 수요자 심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 정책의 궁극 인 목 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주체에 있다. 그러므로 정책 시행의 본질  

목 을 잃지 않도록 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Ⅳ. 국내 황 분석

1.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

국내에 Directive (EU) 2019/1024와 같은 기록 활용, 특히 재사용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해 국내의 기록 활용 법제 황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법과 공공기록물법을 통해 EU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 가지 법령의 목 을 살펴보면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 에 이바지함”을, 공공기록물법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 과 공공기록물의 안 한 보존  효율  활용”을 목 으로 삼으며 

두 가지 모두 활용이 목 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에서 다루어지는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자화된 일 등 공공기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을 하여 생성 는 취득하여 리하고 있는  는 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는 정보”로서 공공기록물법에서 정의하는 자기록물에 포함된다. 공공데이터법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범 가 공공기록물의 범 에 포함됨으로 데이터의 범주가 일부 복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질 으로 공공데이터법에서 다루어지는 공공데이터는 공공기록물법에 맞추어 리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이다. 김유승(2014)은 공공데이터법이 공공데이터의 생산과 리에 해 

다루지 않은 을 문제 으로 제기하며 공공데이터의 등록, 생산, 리는 공공기록물법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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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활성화는 공공데이터법에서 다루는 이원화 략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김유승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러한 에서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이질성에서 오는 문제  

해결을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문제 으로는 범  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김

유승, 201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재 성 강조로 인한 동  데이터 유지(왕호성, 설문원, 2017) 

등이 있다. 

첫째로 범  설정의 문제는 곧 법률의 모호성에서 오는 법률 간 충돌 문제이다. 공공데이터법 

제20조제1항은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한 

내용은 ‘다른 법률과의 계’에 한 조항을 구체 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충돌 방지에 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시 조항은 공공데이터법의 이용 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반되고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의 폐기 조항과도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Directive (EU) 2019/1024에서 

제1조제4~7항에서 정확한 법령을 기재하여 법률 간 충돌을 방지하듯이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목록

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에 공공기 의 장의 단인 주  기 이 아닌 공공기록물법에서의 리 

체계와 충돌이 없도록 정확한 기 이나 법령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공공데이터의 품질 리는 재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는 공공데이터의 실태

조사일 뿐 장기 인 품질 유지의 방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 제20조제2항에서 명시

하듯 자기록물을 장기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데이터법에서 다루어지는 표 인 공공데이터의 종류  

하나이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다른 기록물들과는 달리 생산된 상태 그 로 유지되어야 하는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동  데이터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데 이를 해 Directive (EU) 

2019/1024와 같이 구체 인 방안은 아니지만 공공기록물법 제20조에서 자기록물의 안 하고 

체계 인 리를 하도록 하며 그  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통합 검색  활용에 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 인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으로 마련하 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은 같은 데이터를 다루는 법령으로 

상호연 됨을 알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 을 기 하며,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공데이터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를 지속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하는 

법으로서 두 가지 법령이 충돌되지 않도록 하여 기록을 정보자산으로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록 정보자산화를 한 제언

우리나라는 EU 회원국들처럼 EU 지침을 반 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어 이러한 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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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는 한계가 있지만, Directive (EU) 2019/1024의 선진화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Directive (EU) 2019/1024와 국내 련 법령을 비교하여 기록으로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산  가치를 끌어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유사 으로는 EU 지침에서도 포털사이트 

운 할 것을 명시하듯이 공공데이터법 제21조에서도 공공데이터의 효율  제공을 하여 통합제공

시스템을 구축․ 리하고 활용을 진시키고, 제14조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한 사업에 

해 명시한다. 사업을 통해 공공데이터 이용에 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진시킬 

수 있다. 한 제22조에서 공공데이터의 품질 리에 해 명시함으로써 지속 으로 공공데이터의 

정한 품질수 의 확보와 제공 진을 하여 정기 으로 사회 ․경제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차이 으로는 공공데이터의 범 는 공공기 이 생산한 정보로 한정되며 이 한 업무

상 생성된 정보를 일컫는다. Directive (EU) 2019/1024와 조해보면 연구데이터까지 공개 데이

터의 범주에 포함했지만 국내법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Directive (EU) 2019/1024에서 생산 주체

가 ‘공공사업자’인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공공기 ’의 범주로 범 가 좁다(김민

호, 이보옥, 2020). 한 공공데이터법 제14조의2제1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행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에 한 기반을 마련하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수료 부과방식은 제35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수수료 무료원칙을 주장하는 Directive (EU) 2019/1024와는 차이

가 있다. 국내 법령에서도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수 의 

품질 리 조항, 공개 데이터 범주의 한계성, 데이터 이용 수수료 부과에 한 한계 이 여 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해 Directive (EU) 2019/1024에서 도출된 특징들을 

토 로 국내에 용 가능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해 법률로 기반을 마련해 두었지만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 

선정  요건, AIPs, 법 충돌 방지에 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못하는 등 아직 미흡한 이 많다. 

그럼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제  이득을 취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기 한다. 데이터를 

기록으로 리하며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끌어내기 해서는 첫 번째로 공공기록물법이 공공데

이터법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PSI조사단은 정보 근권을 유지하기 해 ‘공공 부분 

정보의 재사용을 한 지침’을 반 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이는 기록의 

검색을 쉽게 하지만 보존에 한 책임은 미흡하기에 기록의 생애주기에 맞춘 기록물 리는 국가

기록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 다(Klareld, 2015b). 따라서 오래 부터 기록이 보존

의 역할이 요했던 것처럼 공공데이터가 이용자들에게 활용되기까지 공공기록물법의 체계 인 

리하에 공공데이터를 다루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해서 공공

데이터의 범주가 넓 질 필요가 있다. Directive (EU) 2019/1024에서 데이터의 범주를 공공업무

기록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데이터 등으로 확장하 듯이 공공데이터법과 함께 공공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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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다루는 기록물의 범 를 넓 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생산 주체로부터 생산된 기록물까지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범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공공기록물법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데이터 

리의 기반이 되고 공공데이터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기록을 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 인 

법안으로 발 되기를 기 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산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록이 활용에 실제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공기록 리법과 공공데이터법에서의 미비 을 보완하여 제언을 하 다. 공공 부분 

정보의 상업  활용을 목 으로 규정한 EU의 ‘오  데이터  공공분야 정보의 재사용에 한 

지침(Directive (EU) 2019/1024)’을 분석하고 Directive (EU) 2019/1024의 특징으로는 지침 

명칭의 변화, 용 범 의 확 , 가치가 높은 데이터세트, 무료 재사용, 실용성, 연구데이터, 법률의 

충돌 방지를 도출하 고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기술 , 정책  기반을 

마련하며 데이터 재사용을 증 시키는 효과를 기 하게 되었다. 지침이 발효된 후 2년 이내에 국내법

에 용시켜야 하는 EU 회원국들  이탈리아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지침을 반 하 고 정부 기 의 3개년 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실질 으로 지침을 시행할 비를 마

쳤다. 이탈리아는 특히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 공개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데이터 공개 정책이 공 자 

주 고 사용자들이 이용에 있어서 교육 체계가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하 다. 이에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극 인 정부의 태도, 공 자 심이 아닌 수요자 심의 정책 시행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으로 도출하 다. 

한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록물법의 상호연 성을 통해 데이터를 기록으로서 리

해야 하는 필요성을 밝히며 Directive (EU) 2019/1024와 비교하여 국내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출하 다. 우선 데이터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해 공개되는 데이터 범주를 넓히고 

무료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에 이익을 제공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상으로 기록을 재정의하 고 기록 리 분야는 기록을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체계

으로 리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한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론 인 정책

에서 벗어나 실제 용 가능한, 활용의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는 기록의 정보자산화 정책으로 발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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